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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. 목적  

  ◦ 본인의 질병·사망·실종·기타 부득이한 사유에 의하여 자진퇴학(이하“자퇴”라 한다)

하고자 보증인 연서로 사유를 명시하여 자퇴원을 제출하는 자에 대한 업무처리

나. 관련 법규

  ◦ 학칙 제30조

  ◦ 대학등록금에 관한 규칙 등록금의 반환기준(제6조 제2항)

다. 업무 흐름도

업무흐름도 업무시기
업무처리방법 
및 관련서식

1. 지도교수 면담 수시 지도교수의견서 첨부

2. 자퇴원 작성 수시 해당학과

3. 자퇴원 접수 수시 자퇴원결재(처장전결) 

4. 자퇴원 전산 입력 수시 학적상실

5. 등록금 환불 수시 재무관리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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라. 업무처리지침 및 유의사항 

  1. 지도교수 면담 

  2. 자퇴원 작성 - 학과사무실

  3. 자퇴원 접수 - 학생서비스센터 

    - 보호자 동의 여부 

    - 담당 지도교수 면담 여부(지도교수 의견서)

    - 도서출납 확인 

    - 학생증발급대상자 학생증 반환 

  4. 자퇴원 전산입력 - 학적 상실  

  5. 등록금 환불 

    - 자퇴원 결재한 후 자퇴원 사본과 통장사본을 첨부하여 재무관리팀으로 이관 

    - 재무관리팀에서 환불금 처리 

    - 대출상환자는 대출 기관으로 등록금 입금 처리  

자퇴시기 등록금 환불금액

 학기개시 전   등록금 전액

 학기개시 30일 경과 전   등록금의  5/6

 학기개시 60일 경과 전   등록금의 2/3

 학기개시 90일 경과 전   등록금의 1/2

 학기개시 90일 경과 후   등록금 반환 없음


